
 
 

 
 

수    신 : 

참      : 

      : 

회원 

상 회사 감사  독립  수 무 확   상 회사 감사계약 체결 시 
사항(안내) 

           1. 귀 회원  무 한 발  원합니다.  

           2. 상 회사 감사  독립  수 무 확  하여 2011 도 상 회사 

감사계약 체결에 한 사항  다 과 같  알 드리 니 업무에 참고하시  바

랍니다. 

  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- 다 ..   -  

  

 (1) 공 회계사 리 ( 어  )에  상 회사가 감사 뢰  경우 상 회 

    사  특수 계 도 감사 뢰 에 포함하도  하고 , 에 라 상 회사  감 

    사하는 감사  해당 상 회사  특수 계 에 해 도 리 에  하는 독 

    립  규  수하여야 합니다.  

  

    러한 사항  그동안 리  칙에  상 회사가 회계  도 하여 

재무  하는 터 수하도  그 시행  어 나, 2011 터는 우리

나라  든 상 회사가 회계  도 하여 연결  재무  하여야 

에 라 상 회사  감사하는 감사  2011 터는 감사 뢰  해당 상 회사  특

수 계 에 해 도 공 회계사 리 에  하는 독립  규  수하여야 합니

다. 

  

  (2) 2011회계연도 상 회사 감사계약  신규  체결하고  하는 감사  감사계약 체 

      결 에 해당 상 회사뿐 아니라 그 특수 계 에 해 도 재무  해 계, 고 

       계 및 비감사업무  공여  히 검토하고 확 하시어 리  독립 

        규 에 배가 지 않도  각별히 주 하여 주시  바랍니다.  

  

  또한 2011  터 상 회사 감사계약  체결하고 는 감사  2011  1월 1  

현재 감사 뢰  상 회사  특수 계 에 해  보  재무  해 계, 수행 

에 는 원직 및 공  지  비감사업무  본회가 2010  12월 31 에 신 하여 

아래  같  안내한 리  칙  경과 치에 라 한 시 안에 해  또는 료

하여야 함  양지하시  바랍니다.  

  

  ※  건과 하여 본회는 지난 2010.12.31  공 회계사 리  칙  

     경과 치  신 하여 안내한 바 습니다. 

  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

첨  : 1. 공 회계사 리  칙  경과 치 등 신  안내(공문) 1 . 



담당 화  / 

(                         )2011-02-25

첨  : 1. 공 회계사 리  칙  경과 치 등 신  안내(공문) 1 . 

        2. 공 회계사 리  칙  경과 치 등 신  내  1 . 끝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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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    신 : 

참    조 : 

제      : 

담당 전  전  / 

(                         )

수신처 참조 

공 계사 리 준 칙  경과조치 등 신  안내 

2010-12-31

          1. 귀 ( 원)  무 한 발전  원합니다. 

          2. 본 는 공 계사법 제43조제1항  규정 및 본  리 준 원  운  

등에 한 규정 제15조에 거 아래  같  공 계사 리 준 칙  경과조치 등  

신 한 바, 를 안내 하 니 업무에 참고하시  바랍니다. 

  

- 아   래 - 

  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가. 개정규정 : 공 계사 리 준 칙  경과조치 등 신  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나. 개정  : 별 첨 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. 개 정  : 2010. 12. 31 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라. 시 행  : 2010. 12. 31 

  

첨      : 공 계사 리 준 칙  경과조치 등 신  내  1 .  끝.  

  

수 신 처 : 원 , 감독원, 청, 한 계학 , 한 계 준원,  

           한 증 거래 , 전 행연합 , 한 증 업 , 한 상 사 , 

            한상공 , 전 경제 연합 , 중 업 동조합중앙 , 산운 , 

           생 보험 , 한 해보험 , 코스닥상 사 , 전 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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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계사 리  칙  경과 치 등 신  

 

1. 경과 치 등 신   

 

□ 그동안 계   도 한 사들  재무  감사하는  

계  등에 해  용 어  행 칙 2 가 2011  1 월 

1 는 한 채택 계  도 하는 든 상 사   

비상 사  감사하는  계  등에 해  용 , 에 

라 상 사 등  감사하는 계  등  감사 뢰  특수 계 에 

해 도 리  독립  사항  수하여야 함.  

□ 동 칙  시행과 하여 2011  1 월 1  재 보   주식 등 

재무  해 계, 수행  원직, 진행  비감사업무에 해 는 

간 내에 러한 해 계나 비감사업무  료하는 경우에 

리   보지 않  수 도  경과 치  신 함. 

￮ 계 과 트워크 계  트   그 직계가  감사 뢰  

특수 계 에 하여 보 하고 는 주식 등 재무  해 계는 

2011  6 월 30  에 처 하여야 함. 

￮ 감사 뢰  특수 계  상 상 감사  사 사 등  원직  

수행하고 는 계 과 트워크 계   원  2011  

1 월 1  후  집 는 해당 특수 계  주주  

에 해당 원직  사 하여야 함. 

￮ 2011  1 월 1  재 감사 뢰  특수 계 에게 공  지  

비감사업무는 2011  12 월 31 지 료하여야 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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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감사 뢰  사 등 - 감사 뢰 과 상향  매 사 계(upstream and 

over)에 는 특수 계 에게 특  건에 해당하는 비감사업무  공  

허용하는 규  신 하여 특수 계 에 한 독립  규  리  

개 체계 근 에 합 게 용할 수 도  함. 

￮ 감사 뢰  사 등에게 공하는  비감사업무는 감사 차  

상  지 않아 검  생하지 않 므  해당 업무  

수 체  지할 만큼 심각한 독립  훼  생 다고 보 는 

어 우므  독립  개 체계 근 에 라 필 한 안 치  용하는 

경우 해당 비 업무  감사 뢰  사 등에게 공할 수 다는 

내용   함. 

- 독립  개 체계 근  특  상  독립  훼  

생시키는지  단하고, 그러한 독립  훼  심각  

평가하 , 해당  안 치  용  통해 거하거나 수용가능한 

수  감 시킬 수 는지 여  고 하는 것 . 

- 행 리 에는 러한 업무 공에 한 한 규  없 므  

미  독립  규 나 개  리  용하는 계 과 

그 지 않  계  간에 상 한 해  하게  가능  . 

- 2011  시행 는 개  리  검  생시키지 

않고 필 한 안 치  용할 수 는  비감사업무  경우에는 

감사 뢰  사 등에게 공  가능하다는 내용   하고 

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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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 비  

 

 행 개  

<신 > 

 

 

 

 

칙(2009. 2. 25.) 

 

1. (시행 )  리  공

 시행한다. 

 

칙(2006.7.12) 

 

2. ( 용 )  리  문단 

290.21, 해   용어  에  상

사 등 재무 감사 뢰  특수

계  독립  수 상에 포함하는 내

용  계  용하여  

재무 에 하여 감사 또는 검  등 

업무  수행하는  용하

 한다. <2009.2.25. 개 > 

 

<신 >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<신 > 

 

 

칙(2010. 12. 31.) 

 

1. (시행 )  리  공

 시행한다. 

 

칙(2009. 2. 25.) 

 

1. (시행 )  리  공

 시행한다. 

 

칙(2006.7.12) 

 

2. ( 용 )  리  문단 

290.21, 해   용어  에  상

사 등 재무 감사 뢰  특수

계  독립  수 상에 포함하는 내

용  계  용하여  

재무 에 하여 감사 또는 검  등 

업무  수행하는  용하

 한다. <2009.2.25. 개 > 

 

2-1. (재무 감사 뢰  특수 계

 주식 등 보 에 한 경과 치) 

2011  1월 1  재 재무 감사

뢰 (계  감사 상  경우에 한한다)

 특수 계 에 하여  리 에

 지하는 재무  해 계  가지고 

는 계  등  트   그 직계

가  등  그러한 재무  해 계  

2011  6월 30 지 해 하여야 한다. 

<2010.12.31. 신 > 

 

2-2. (재무 감사 뢰  특수 계

 원직 수행에 한 경과 치) 

2011  1월 1  재 재무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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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 >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<신 > 

뢰 (계  감사 상  경우에 한한다)

 특수 계  원직  수행하는 

계  등   원  2011  1

월 1  후  집 는 주주

지 해당 원직  사 하여야 

한다. <2010.12.31. 신 > 

 

2-3. (재무 감사 뢰  특수 계

에게 공  비 업무에 한 

경과 치) 2011  1월 1  재 재무

감사 뢰  특수 계 에게  

리 에  지하는 비감사업무  계

약  체결하고 업무에 착수하여 해당 

비감사업무  공 에 는 계  

등  2011  12월 31 지 해당 비

업무  료하여야 한다. <2010.12. 

31. 신 > 

 

2-4. (재무 감사 뢰  사 등

에게 공하는 비 업무에 한 용

) 계  등  (1) 공 는 비

업무  결과가 감사 차  상  

지 않아 검   생시키지 

않고 (2) 안 치  용  통해 동 

비 업무  공  해 생하는 

독립  훼  거하거나 수용가

능한 수  감 시킬 수 는 경우

에 한하여, 다 과 같  재무 감사

뢰  특수 계 (감사 뢰  아님)

에게  리 에  지하는 비

업무  공할 수 다. 

(1) 감사 뢰  직·간  지

하는 사 , 감사 뢰  당해 사

에게 한 경우 

(2) 감사 뢰 에 하여 직  재

무  해 계  가지고 한 향

 행사하는 사 , 그러한 해 계

가 당해 사에게 한 경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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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감사 뢰 과 공동  통 하에 

는 사( 매 사) , 동 사  감사

뢰  들  지 하는 사에게 각

각  한 경우 <2010.12. 31. 신

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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